
■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[별지 제4호서식]

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

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(보관용)
생산자(소유자 등) 성명 :                      

주 소 :

       귀하는  년  월  일(00:00경)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(시료의 수거․ 관계서류의 열람)을 (거부․방
해 또는 기피)하여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12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(예정금액:          원)에 

해당됩니다. 

    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  년  월부터   년  월일까지 관할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, 

전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              조사공무원    소   속              직   급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  명   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: 

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(발급용)

생산자(소유자) 성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주 소 :

       귀하는  년  월  일(00:00경)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(시료의 수거․ 관계서류의 열람)을 (거부․방해 

또는 기피)하여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12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(예정금액:          원)에 해당

됩니다. 

     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  년  월부터   년  월일까지 관할 조사기관의 장에게 

서면, 전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              조사공무원    소   속          직   급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  명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: 

※ 과태료 감경

  - 의견 제출기한(10일)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시행령 제5조에 

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,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

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
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,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

장애인)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3급이상),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(100분의 50범위)가 있습니다.

  -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,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